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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년 된 자동차, 주행 중 엔진 화재가 발생한 경우 

제조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? 

얼마 전 신차의 시동 꺼짐으로 인한 교환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 판매사에 대한 항의 표시로 매장 앞에서 

차량을 골프채로 부순 사건이 이슈가 됐었다. 또한 유명 자동차 제조사의 배출가스 조작 사건 등 자동차

와 관련된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. 그러나 분쟁의 해결은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가 많다. 이

에 따라 미국의 레몬법과 같은 한국형 레몬법을 제정해 자동차에 대한 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해야 한다

는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.

이와 관련해 주행 중 엔진에 원인 불명의 화재가 발생했다면 차량 자체의 결함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제

조사가 100% 책임을 져야 한다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례(2015나9478)를 소개한다.

1년 된 자동차가 달리던 중 엔진에 불이 나, 심하게 파손

2012년 6월 밤 10시쯤 도로를 달리던 M씨는 옆 차가 울린 경음기 소리에 놀라 차를 세웠다. 정차 후 

확인해보니 엔진 아래쪽에서 불똥이 떨어져 내렸다. 불을 끄려 했으나 쉽지 않아 소방대가 출동해 불을 

껐다.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차량은 심하게 파손됐다. 조사 결과 화재는 차량의 엔진 부근에서 시작된 것

으로 확인됐다. 차를 구입한지 1년이 조금 지났고 주행거리도 8,000km에 불과했다. 보험사는 M씨에

게 2,594만 원을 지급한 뒤, 차량 제조사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. 1심에서 보험사가 

승소했고, 제조사는 서울중앙지법원에 항소했다. 제조사는 “M씨가 이전에 두 차례 자동차 사고로 범퍼

와 램프 등을 교체한 사실이 있어 화재 발생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, 차를 구입한지 1년이 지나 운

전자 과실로 화재가 난 것”이라 주장했고 “M씨가 이전에 차에서 타는 냄새를 맡았으나 정비 점검을 제대

로 하지 않은 과실을 참작해야 한다”고 주장했다. 

엔진은 제조사의 배타적인 지배에 있으므로 결함으로 추정, 제조사의 100% 책임 인정

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는 “전문가에 따르면 화재는 차량 엔진룸 왼쪽에서 발생했고 배터리 단자에 삽

입하는 고리의 전기적 스파크 때문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조사됐으며 제조사 자체 조사에서도 고객 과

실의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썼다”고 지적했다. 이어 “M씨가 차량을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있었

고, 엔진과 같은 핵심부품은 제조사의 배타적인 지배하에 있는 영역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차량은 

거래 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·성능을 갖추지 못한 결함이 있었다고 추정된다”고 판단했다. 그리

고 “차량 엔진의 하자는 육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품을 해체해 보지 않으면 발견하

기 어렵다”며 1심과 같이 “제조사는 2,234만 원을 지급하라”고 제조사의 배상책임을 100% 인정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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